
붙임 1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수 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제 목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3.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문의 : 보험회사, 기타사항 : 용인소방서 민원실 031-8021-0325(수지, 기흥구) / 0326(처인구)

【 보험가입(갱신) 방법 】

 다중이용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붙임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용 Q&A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

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법 개정(2021년 1월 5일, 시행 2021년 7월 6일)

   영업주는 2021년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 / 연간 / 60평 영업장 기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

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


